
부천도시공사�공고�제2025-53호

부천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방치차량 이동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주차장법」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제15조(관리방법) 및 제19

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조례」 제14조(장

기주차 차량의 조치)에 의거 무단방치차량 소유주에게 이동요청 안내문을 발송하였

으나 폐문부재, 이사,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

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 기간: 2025. 4. 10. ~ 2025. 4. 23.

  나. 공고 대상: (붙임 파일 참고)

  다. 공고 방법: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라. 공고 내용

    1) 귀하(사)의 차량이 장기간 무단 방치되어 있어 주민생활 불편과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민원이 접수되어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안내하오니 필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위 기간 내 이동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방치할 경우 무단방치 차량으로 

인지하여「주차장법」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동법 제15조(관

리방법), 동법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및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 운영조례」 제14조(장기주차 차량의 조치)에 의거 견인되며「도로교통법」제

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에 따라 그 비용은 사용자(소유자)가 부담해야 하고 

강제처리(폐차·공매)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강제처리(폐차 및 매각) 시 차량 내 모든 물품도 함께 폐기처분 되며 이에 

따른 책임은 귀하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부천도시공사 체육사업부 종합운동장팀(☎340-0886)

붙임:  공고대상 차량내역 1부.  끝.

2025 04. 10.

부 천 도 시 공 사 사 장 


